
Q1. 5개 기관만 선정 예정인데, 의무배치시설에 50%이상(3개 기관) 

우선 선정이면 기초문화재단은 2곳만 선정되나요? 

[답변]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시설인 

국·공립 공연장, 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문화의 집을 보유한 기초문화재단도 

의무배치시설에 해당됩니다.  



Q2.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과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

중복지원 가능한가요? 

[답변] 네, 가능합니다. 



Q3. 문화예술교육사가 해당 사업의 프로그램(프로젝트) 기획 및 운영 

 업무가 아닌 선정기관 내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나요? 

[답변] 네, 가능합니다. 단, 해당 사업의 프로그램(프로젝트) 기획 및 운영함에 

있어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.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.  

<문화예술교육사 업무 범위> <지양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업무 범위> 


